
■ 복권 및 복권기금법 [별표] <개정 2017. 8. 9.>

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(제23조제2항 관련)

기금 등 용도

1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2조에 

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

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2조제3항 각 호의 

사업. 다만,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중 과학

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

립된 법인·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.

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9조에 

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

1.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그 보

급사업

2.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

3.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

4.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사업

5.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지원사

업

3.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87조에 

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1조 각 호의 사업

4. 삭제 <2016.3.29.>

5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

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

진흥기금

1. 중소기업 창업 지원

2.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지원

3.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

4. 산업기반 조성 지원

6. 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 제3조에 

따른 문화재보호기금

「문화재보호기금법」 제5조 각 호의 사업

7. 지방자치단체 1. 지방자치단체의 문화·예술·복지

2. 지역개발사업

3.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8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

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

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

개발사업특별회계
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

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0조제4항 각 호

의 사업

9. 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

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

사회복지사업

10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

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

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

제58조제4항 각 호의 사업

11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

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6조제1호부

터 제9호까지의 사업


